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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여 만에 대폭 축소
- 7월 26일부로 8.48㎢ 일부 해제, 13.91㎢ → 5.43㎢로 61% 축소 -

- 남은 5.43㎢ 개발제한구역은 투기 우려로 1년 연장 -

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년여 

만에 대폭 축소된다.

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2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미추홀구 관교․문
학동 전부, 연수구 선학동, 남동구 구월․남촌․수산동 등 주거 및 상업

지역 8.48㎢를 7월 26일 자로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해제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

기존 13.91㎢에서 5.43㎢로 61% 축소됐다.

해제된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, 해제 

전 허가받은 91필지는 직접 거주 2년 등의 의무도 사라진다.

반면, 사업대상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 5.43㎢는 투기 우려로 2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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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9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

된다.

유정복 인천시장은 “2021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지가와 거래량 등 

지표가 안정되어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‧상업지역

은 해제했다”며 “아파트, 상가, 상업용부동산 등의 규제가 풀려 침

체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

다.

<붙임> 1.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및 재지정 현황

       2.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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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일부해제·재지정 현황

대상지역 당초 면적(㎢) 해제 면적(㎢) 재지정 면적(㎢)

합 계 13.91 8.48 5.43

미추홀구
관교동 0.90 0.90 -
문학동 1.29 1.29 -

연수구 선학동 2.17 1.46 0.71

남동구
구월동 5.36 4.45 0.91
남촌동 2.09 0.32 1.77
수산동 2.10 0.06 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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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

(2024. 7. 26. 기준)

연번 구 역 명 면적 지정기간 지정권자 허가권자
계 11.58㎢

① 검암역세권
(서구 검암‧경서동 일원)

6.15㎢

2018.11.05.∼2020.11.04.(2년)
2020.11.05.∼2021.11.04.(1년)
2021.11.05.∼2022.11.04.(1년)
2022.11.05.∼2023.11.04.(1년)
2023.11.05.∼2024.11.04.(1년)

국토교통부장관 서구청장

②

구월2 공공주택지구
( 연수구 선학동, 
남동구 구월‧남촌‧ 

수산동 일원)

5.43㎢
2021.09.21.∼2023.09.20.(2년)
2023.09.21.∼2024.09.20.(1년)
2024.09.21.∼2025.09.20.(1년)

인천광역시장 관할구청장

<① 검암역세권> <② 구월2 공공주택지구>

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

용도지역 기준면적

도시지역

주거지역 60㎡ 초과

상업지역 150㎡ 초과

공업지역 150㎡ 초과

녹지지역 100㎡ 초과

용도지역 미지정 60㎡ 초과

도시지역 

외의 지역

농지 500㎡ 초과

임야 1,000㎡ 초과
농지 및 임야 외 250㎡ 초과

용도 허가기준 이용의무기간

주거용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2년

주민복지‧
편익시설

지역주민을 위한 복지‧
편익시설 설치

2년

농업‧축산업‧
임업‧어업

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
등이 농업 등을 경영

2년

공익사업,
지구 지정 등

적합한 사업에 이용 4년

현상보존용
나대지 등 개발‧이용이

제한‧금지된 토지
5년


